
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24. 6. 25.>

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

수(제14조제1항 관련)

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

1. 토사석 광업

2. 식료품 제조업, 음료 제조업

3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; 가구 제외

4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
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
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
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

8.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

9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

10. 1차 금속 제조업

11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가구 제외

12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

13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

14. 전기장비 제조업

15.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
16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
17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

18. 가구 제조업

19. 기타 제품 제조업

20. 서적,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

21. 해체, 선별 및 원료 재생업

22. 자동차 종합 수리업, 자동차 전문 수리업

상시 근로자 50명 이상

23. 농업

24. 어업

25.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
26.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

26의2.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

27. 정보서비스업

28. 금융 및 보험업

29. 임대업; 부동산 제외

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



30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)

31. 사업지원 서비스업

32. 사회복지 서비스업

33.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

34. 제1호부터 제26호까지, 제26호의2 및 제27호부터

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

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


